
김대환 교수님

학생들이 보내준 카톡으로 문제지를 보고 풀었는데 이미 답이 올라왔네요.

2013년 2차보다는 어렵고 2014년 1차보다는 쉬운 시험입니다.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좋은 

결과 있길 기원합니다. 형소법 김대환

2014.2차 경찰채용시험 형사소송법

1. ① 고소지정 10일이내 지정하여야 한다.

2. ㉡ 검찰항고 거친 경우 7일-- 거7다, 거7다

3. ③ 체포피의자는 피의자보석 안됨

4. ④ 관할지정은 검사가 신청, 피고인은 신청안됨

5. ㉣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에 불복 불가, ㉤ 지체없이 서면 통지

6. ① 사경피신은 적법성 내용인정

7. ③ 진술거부권행사가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등에는 가중적 양형사유 가능

8. ① 출석보증인은 과태료만 가능, 감치는 안됨

9. ㉠ 조사자 증언제도 인정, ㉣ 수사과정 진술서는 312조 5항 적용

10. ③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.

11. ② 3일이내의 항고로 불복

12. ㉡ 공판정 자백만 해당, ㉣ 자백보강법칙 적용

13. ③ 병합시 중한 벌금형 선고해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 아니다.

14. ② 두 개의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의 범죄가 된다.

15. ④

16. ④

17. ②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피고인은 출석 가능



18. ③ 5,5,10,5

19. ④ 질병인 경우 공판절차정지는 하지만, 회복되었다고 공판절차 갱신은 안한다.

20. ④ 재심취하한자는 다시 재심청구하지 못한다.


